
예 산 총 칙

202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71,014,267 38,130,428

일반회계 1,149,850,537 34,495,516

특별회계 121,163,730 3,634,912

공기업특별회계 108,416,161 3,252,485

상수도사업 48,139,228 1,444,177

하수도사업 60,276,933 1,808,308

기타특별회계 12,747,569 382,427

의료급여기금 2,730,556 81,917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07,500 9,225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45,628 7,36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47,472 4,424

수질개선관리 5,335,676 160,070

중소기업육성자금 3,092,737 92,782

공공폐수처리시설 888,000 26,64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444,000천 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9,5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